
굴삭기가 무게중심을 잃고 굴러 넘어짐 

●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��제38조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), 제39조(작업지휘자의 지정), 
제98조(제한속도의 지정 등), 제99조(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) 등

●  유해·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  ��제3조(자격·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)

참고법령 및 기준

경사면(약 15도)에서 굴삭기를 운전하여 다음 작업구간으로 이동 중 굴삭기가 무게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
운전자가 인근의 나무와 굴삭기 좌석 뒤의 프레임에 끼임

  경사면 기울기 최소화, 배수로 요철부 평탄화, 바닥 정리 등 
굴삭기 넘어짐 조치 미흡
※  이동로는 배수로 및 바닥면 토사가 15도 이상되는 가파른 상태로 
굴삭기(0.15㎥)가 이동 중 배수로에 빠짐 등으로 경사면에서 
중심을 잃고 넘어짐  

재해발생 원인

재해사례（굴삭기）

        굴삭기 사용 작업 시 경사면에서 굴삭기가 넘어져 
운전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, 경사면 
기울기 최소화, 배수로 요철 부분 평탄화, 바닥 
정리 등 넘어짐 방지 조치 실시

       굴삭기 사용 작업 시 작업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
위하여 작업장의 경사면 등 지형·지반에 대한 
사전조사를 하고 경사면에서 넘어짐 방지를 위한 
세부 운행경로가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
그 계획에 따라 작업 실시➊

재해예방 대책

➊

기인물 : 굴삭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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굴삭기 사용 시 안전작업

Safety Tip

         

핵심 위험요인

굴삭기 작업 시 안전대책

   굴삭기 작업 중 협소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공동작업 중 끼임 및 부딪힘, 굴삭기 근처에서 작업하던 작업자가 
굴삭기에 부딪힘, 운행통로 노폭 부족으로 사면 무너짐에 의한 아래로 굴러 떨어짐, 굴삭기로 자재를 매달아 
운반 중 날아온 버킷 또는 자재에 맞음, 무자격 운전원의 조작미숙으로 넘어짐 위험 등의 핵심 위험 존재

작업 전 유의사항

 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및 능력, 운행경로, 작업방법 등의 작업계획을 수립
  작업시작 전 브레이크, 클러치 등의 기능을 점검
  작업구역 내 고압선·수도배관·가스배관·케이블 등의 위치 확인
  운전석 내부를 청결히 하고 발판과 손잡이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
  유자격 운전자 배치 및 작업 전 운전자/작업자 안전교육 실시
  폭풍·폭우·폭설 등의 악천후 시 작업 중지
  굴삭기 등 건설 기계별 주용도 외 사용 제한

재해발생 형태별 예방대책

재해발생 형태 예방대책

부딪힘

(충돌)

전담 유도자를 배치하고 유도자의 신호를 준수
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고 운전자 시야에서 벗어난 장소에서 작업 제한
안전장치 및 작동상태, 작업 장소 지반상태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제거
지정된 제한속도 준수 및 승차석 이외의 위치에 근로자 탑승 금지
후진 시 경보장치 및 후방 감시카메라 상태 확인
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킴

넘어짐

(전도)

유도자의 신호를 준수하고, 정해진 운행경로, 장소 이동 또는 작업
지반의 침하방지 조치 및 평탄화 확보, 굴착면 기울기 기준 준수 등 지반붕괴를 방지
굴착 및 성토 기울기면 끝단에서의 작업을 금지하고 안전거리를 유지

물체에 맞음
(낙하·비래)

자재·버킷 하부에는 작업자 출입 금지, 버킷 연결용 유압 커플러에는 안전핀을 체결
사용하중 준수 및 주용도 외에 사용을 금지
수리·점검 시에는 작업 장치(버킷 등)를 지면에 내려놓거나, 안전지주, 안전블록 등을 설치


